
■ 수도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5. 10. 1.>

보상금 산정방법(제61조의2제1항 관련)

비고
1.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제2

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입체이용저해율"이란 수도시설의 설치에 따라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정도를 나

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3. "추가보정률"이란 수도시설의 설치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 외의 사유로 해당 토

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4.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은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설정면적으로 한다.

5.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은 수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상금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 구분
지상권 설정면적


